
※ 대법원 판례(2000. 7. 28.선고, 98두6081판결)

【판시사항】

[1]일제시대에 국도로 편입되어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토지가 개인의 소유로 남아 있다가1994년

경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,위 토지는 미보상용지로서 이에 대한 보상액은 종전에 도로로 편입될 

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

[2]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수용대상 토지를 권원 없이 사용

한 경우,재결절차에서 그 손실보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
【판결요지】

[1]원래 지목이 답으로서 일제시대에 국도로 편입되어 그 지목도 도로로 변경된 토지가 그 동안 여

전히 개인의 소유로 남아있으면서 전전 양도되어1994년경 피수용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

경료되고 이어 수용에 이르렀다면 위 토지는 종전에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공공

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버린 이른바 미보상용지에 해당하므로,이에 대한 보상액은 공공용지의

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종전에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

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.

[2]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토지를 권원없이 사용한 사실

이 있다고 하더라도,이를 원인으로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

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,재결절차에서 그 손실보상을 구할 수는 없다.

※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제7항 →「토지보상법시행규칙」제25조


